
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0호서식] <개정 2020. 4. 17.>

 
( 년도)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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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

와 같이 보고합니다.

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 

보고자 (서명 또는 인)

  시ㆍ도지사 귀하

210㎜×297㎜ [백상지 80g/㎡]



(뒤쪽)

작 성 방 법

  1.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, 건설오니, 

폐금속류, 폐유리, 폐타일 및 폐도자기, 폐보드류, 폐판넬, 건설폐토석, 혼합건설폐기물,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(생

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
  2.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([1] 고상, [2] 액상)를 기재해야 합니다. 

  3. ⑧란 중 수탁 내용, 중간처리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.

  ※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(사)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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